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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예비비 사용 목적

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분담금 필요 금액이 당초 예산을 초과 집행될 
것이 예상되어 예비비 사용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

□ 사업개요

 ㅇ 지원대상
   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0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(기초생활수급자 등)로서 

장기요양등급판정(1~5등급 및 인지지원 등급)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

 ㅇ 지원내용 :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 부담
 ㅇ 지원방법 
   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분담금 납부(시→국민건강보험공단 / 분기별) 
    요양기관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(국민건강보험공단→노인장기요양기관 / 분기별) 
 ㅇ 편성예산 : 217,051백만원(시비 100%) 

□ 예비비 지급 사유 및 내용

 ㅇ 관련근거
    지방자치법 제144조(예비비),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(예비비의 사용)
 ㅇ 지급사유 : 지원대상자 규모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분담금 부족분 납부
 ㅇ 사용금액 : 25,058백만원
    예산과목 : 복지정책실 돌봄복지과, 어르신 복지 수준 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, 

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,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 분담금, 

일반보전금, 사회보장적수혜금

□ 추진결과

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분담금 부족분 납부             : ’25. 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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